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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알림

1. 관련 :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

부령 제632호)

2. 「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

알려드리니 각 시·도, 축산 단체 및 유관 기관 등에서는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

필요한 홍보·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,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  ○ 주요 개정내용

    - 종전에는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한 투표로만 축산단체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으나, 

앞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투표로도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함(제8조제6항)

  ○ 공포일 및 시행일: 2024. 1. 25.

붙임.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

제632호)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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